
용접 및 사상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신우암

성별 남성 나이 만 67세 직종 용접 및 사상작업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은 1977년도부터 약 40년간 □사업장 등에서 제관 작업 및 자
재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제관작업과정에서 가용접, 절단 및 그라인더를 사
용하여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상작업을 수행해왔다. 2019년 7월 갑작스
럽게 발생한 혈뇨 증상으로 검사를 수행한 결과 2019년 9월 23일 신우암을 
진단받았고 이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블라스팅, 도장,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
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발암물질의 노출수준 평가를 위해 전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68년부터 약 4년 9개월간 수저(숟가락, 젓가락)를 제조하는 사업
장에서 수저 제조과정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 연마과정은 근로자가 수저
를 들어 회전하는 기계장치에 고정한 후 면과 마 소재를 이용하여 광택을 내
는 작업이었다. 1976년부터 약 11개월간 자동차 라디에터를 제조하는 사업장
에서 라디에이터의 수밀테스트를 수행하였다. 1977년부터 약 13년 8개월간  
□사업장, △사업장에서 조선소 선박건조에 따른 제관작업과 플랜트 및 대형원
전 주기기의 제관작업을 수행하였다. 원재료가 입고된 후 설계도면에 따라 표
시하는 마킹작업과 본 용접을 하기 전 가용접을 수행하였다. 이후 도면에 따라 
제품을 육안검사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원자재의 용접부위에 산소절단 및 사
상작업을 실시하고 본 용접 후 용접슬래그제거를 위해 용접작업자와 함께 사
상작업을 병행하였다. 용접은 대부분 탄소강 소재의 아크용접이며 일부 스테인
레스강 소재의 용접을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부터 약 5년 3개월간 ◇사업
장에서 재직하면서 품질검사 및 납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9년 7월 발생한 혈뇨 증상으로 비뇨기과 방문하였고 전립선증식
증으로 인한 요로 폐쇄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A종합병원에서 시
행한 CT 소견에서 좌측 신우에 2.7cm 가량의 결절이 확인되어 요로상피 세포 
암 의심 하에 B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2019년 9월 21일 새벽 2시부터 소
변이 나오지 않고 옆구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B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
여 응급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입원을 하였다. 입원하여 2019년 9월 23일 수행
한 요관경 하 조직검사에서 유두모양 요로상피 세포 종양을 진단받고 다른 검
사 소견에서 전이 소견관찰 되지 않았다. 이후로 2019년 10월 10일 B대학병
원으로 전원되어 신요관전절제술 받고 근로자는 현재까지 혈액투석을  받으며 
경과관찰을 하고 있다. 15년 전에 고혈압, 당뇨를 진단 받아 약물치료 받고 있
었고 이외에 특이 질환은 없었으나 출생 시부터 우측 신장이 퇴화되었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
지만 근로자 건강검진 상에서 2016년까지 사구체여과율 수준은 정상이었다. 
특이 가족력은 없었지만 근로자는 하루 한 갑의 담배를 젊은 시절부터 피워왔
고 현재 흡연 중이었다. 과거 음주하였으나 현재는 금주 중이라고 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52년생)은 만 67세가 되던 2019년에 9월 23일 좌측 신
우암을 진단받았다. □사업장 등에서 1977년부터 1990년 9월까지 약 13년 8
개월간 제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0년 10월부터 약 13년 3개월간 사내 물
류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장에서는 주로 납품업무
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일용직으로 제관, 용접, 사상업
무를 수행하였다. 상부요로계 암의 발병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고무제조산
업, 도장,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노출, 벤지딘 및 베타 나프틸아민, 전리방사
선, 흡연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분류되고 있으며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
인에는 콜타르피치, 검댕,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는 물류작
업 시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을 위험성이 있으나, 주로 전동지게차를 운
행하였고, 디젤엔진 차량은 제한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문헌에서 보
고되는 방광암과 관련된 직업적 고농도 노출수준(광산 근로자, 환기가 거의 되
지 않는 환경 근로자 등)은 아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자는 탄소강 소재
로 제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중금속 함량이 높은 용접흄에 노
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선행 역학문헌에서는 방광암과 용접흄 또
는 용접공에서의 연관성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위
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   끝.




